
현 행 개정 안 사유

-

제36조-2 (자녀돌봄 휴가제도) (신설 2020.03.09.)

(1) 대상자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
(2) 사용요건: 자녀의 입학식, 졸업식, 학부모 총회·설명회·상담 및 운동회 등 학

교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
(3) 시행일: 연간 2일(연중실시)

-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

-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, 반일단위(4시간)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

서울시운영지원 신설

취업규칙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2020.03.09.개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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